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

현      행 개    정 (안) 개정사유 

제15조 (합의관할) 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

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

 

  

 

 

 

 

제15조 (합의관할) 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

과 은행의 본점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 

 

 

 

 

 

재판관할법원을 은행

이 지정한 약관에 해

당하며, 금융감독원의 

권고에 따라 개정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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